
※관세법 교재 157페이지 용도세율부분 오류수정 사항
교재를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. 

위내용에서 상단 [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, 제51조, 제57조, 제63조, 제65조, 제67조의

2, 제68조,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

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

세율(이하 "용도세율"이라 한다)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

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

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12. 

31.> ] 개정일자를 수정하고,

상단의 표와 아래 텍스트인 덤핑, 상계, 보복, 편익은 대상이 아니라는 문구를 삭제 부탁드립
니다. 금번개정으로 포함됩니다.

그리고 아래 적용신청 및 승인의 일자를 [개정 2024년 2월 29일]로 변경 바라며,
 [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으려는 자

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, 규격 및 용도 등을 확인할 수 

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. <신설 2024. 2. 29.>]  ◀ 추가부탁드립니

다.


